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0.11.1>

일반 공사감리기간(제16조 관련)
1.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포소화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연결살수

설비 및 연소방지설비의 경우: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가지배관의 설치, 개폐
밸브ㆍ유수검지장치ㆍ체크밸브ㆍ템퍼스위치의 설치, 앵글밸브ㆍ소화전함의 매
립, 스프링클러헤드ㆍ포헤드ㆍ포방출구ㆍ포노즐ㆍ포호스릴ㆍ물분무헤드ㆍ연결
살수헤드ㆍ방수구의 설치, 포소화약제 탱크 및 포혼합기의 설치, 포소화약제
의 충전, 입상배관과 옥상탱크의 접속, 옥외 연결송수구의 설치, 제어반의 설
치, 동력전원 및 각종 제어회로의 접속, 음향장치의 설치 및 수동조작함의 설
치를 하는 기간

2. 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ㆍ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
소화설비의 경우: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집합관의 접속, 기동용기 등 작동장치
의 설치, 제어반ㆍ화재표시반의 설치, 동력전원 및 각종 제어회로의 접속, 가
지배관의 설치, 선택밸브의 설치, 분사헤드의 설치, 수동기동장치의 설치 및 
음향경보장치의 설치를 하는 기간

3. 자동화재탐지설비ㆍ시각경보기ㆍ비상경보설비ㆍ비상방송설비ㆍ통합감시시설
ㆍ유도등ㆍ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경우: 전선관의 매립, 감지
기ㆍ유도등ㆍ조명등 및 비상콘센트의 설치, 증폭기의 접속, 누설동축케이블 
등의 부설, 무선기기의 접속단자ㆍ분배기ㆍ증폭기의 설치 및 동력전원의 접속
공사를 하는 기간

4. 피난기구의 경우: 고정금속구를 설치하는 기간
5. 제연설비의 경우: 가동식 제연경계벽ㆍ배출구ㆍ공기유입구의 설치, 각종 댐

퍼 및 유입구 폐쇄장치의 설치, 배출기 및 공기유입기의 설치 및 풍도와의 접
속, 배출풍도 및 유입풍도의 설치ㆍ단열조치, 동력전원 및 제어회로의 접속, 
제어반의 설치를 하는 기간

6. 비상전원이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경우: 비상전원의 설치 및 소방시설과의 접
속을 하는 기간

 ※ 비고
 위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의 일반공사 감리기간은 소방시설의 성능시험, 소방
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의 발급ㆍ인수인계 및 소방공사의 정산을 하는 기간을 포
함한다.


